
충주시 공고 제2022 - 332호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이차보전)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2. 14.  

충주시장 

1. 신규 대출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을 거쳐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2. 그 밖에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업무협약 금융회사 :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충주시 소재 금융회사 영업점

3. 지원제외대상

 - 금융 ․보험업 및 사행성 ․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 휴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 ․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4.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사업에 필요한 운전자금

 - 지원한도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 기본 지원이자는 2%이나 코로나19로 인해 1% 추가지원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융자상환 : 3년 이내 (일시상환)

5. 지원신청 시기 ․절차

 - 접수시기 : 연중 내내 (대출규모 달성 시 까지)

 - 지원절차 

  

신청 접수

⇨

조사 및 심사

⇨

대 출

⇨

이자차액 신청

⇨

이자차액 지급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협약은행

협약은행

(금융회사 별로 

한 지점에서 

취합 제출)

충주시

(금융기관으로

분기별 지급)

6. 이자비용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 휴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 ․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7. 문의처

 - 신청·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043-249-5760)

 - 기타 문의 : 충주시 경제기업과 (☎043-850-6012)


